
정 정 신 고 [보고]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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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정정대상 공시서류 : 집합투자규약 

 

2.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: 2010년 1월 7일 

 

3. 정정사유 : 집합투자업자의 사명 변경으로 인한 자료 업데이트 

 

4. 정정사항  

 

투자신탁명 변경일 

코레이트트리플스타증권투자신탁[주식] 2016-12-01 

 

항 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

제1조 

(신탁계약의 목

적) 

사명변경에 

따른 규약

변경 

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

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

“법”이라 한다)이 정하는 바에 

따라 투자신탁의 설정, 투자

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

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인 마

이애셋자산운용㈜와 신탁업자

인 ㈜하나은행이 수행하여야 

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과 수

익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

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

다. 

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

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

하 “법”이라 한다)이 정하는 

바에 따라 투자신탁의 설정, 

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

리를 함에 있어 집합투자업

자인 코레이트자산운용㈜와 

신탁업자인 ㈜하나은행이 수

행하여야 할 업무 등 필요한 

사항과 수익자의 권리 및 의

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

적으로 한다. 

제3조(투자신탁

의 명칭 및 종

류) 

사명변경에 

따른 규약

변경 

① 이 투자신탁의 명칭은 “마

이트리플스타증권투자신탁[주

식]”이라 한다. 

① 이 투자신탁의 명칭은 

“코레이트트리플스타증권투

자신탁[주식]”이라 한다. 

부칙 (16) 

사명변경에 

따른 규약

변경 

신설 

제1조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

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, 

적용한다. 

 


